
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｢대기환경보전법｣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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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업무 자치구 업무

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

수립 및 자치구 통보

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등 보고

(환경부)

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접수

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·점검, 행정

조치(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)

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도로 청소에 관한 

사항

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월보 등 제출(서울시)



❍

    배출원
비율 자동차 난방·발전 건설기계 비산먼지 생물성연소

100% 25% 39% 12% 22% 2%

❍

(단위 : 개소)

대상
연도

건설업
시멘트 관련 제품 

제조 및 가공업
비금속물질 채취․ 

제조․가공업
폐기물매립

시설 설치·운영
합 계

2016
1,751 10 44 0 1,805
(97%) (1%) (2%) (-) (100%)

2017.6
1,955 10 44 3 2,012

(97.2%) (0.5%) (2.2%) (0.1%) (100%)

❍

1) 출처 :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(’16년, 서울특별시)



(단위 : 건)

연도 점검
횟수

위반
개소수

조  치  내  용

사용
중지

조치이행
명령

개선
명령 경고

과태료 고발

(병과가능)

2016 5,366 223 4 14 126 79 80 8

2017.6 4,362 212 3 31 97 81 73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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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부여 유사 사례

 - 자동차 등록 

   : 시·도지사(｢자동차관리법｣ 제8조),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위임(｢시행령｣ 제17조)

 -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감독

   : 환경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

(｢대기환경보전법｣ 제61조)

 -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감독 결과 조치(개선명령 등) 

   :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(｢대기환경보전법｣ 
제94조제7항)


